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규칙안 개요1. 

제 안 자 박춘희 의원  : 

제안일자   : 2025. 5. 21.

회부일자   : 2025. 6. 9.

상정일자   : 2024. 6. 10.

제안이유2. 

  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

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참여기회를 확, 

대하고자 함

주요내용3. 

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 안 제 조제 항  ( 54 1 )❍

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안 제 조제 항  ( 54 7 )❍

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규정 안 제 조의  ( 54 2)❍

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 규정 안 제 조의  ( 54 3)❍

방청 제한 고지 규정 안 제 조제 항 신설  ( 90 5 )❍

의회 방청 준수사항 조정 안 제 조제 항의 제 호와 제 호 삭제  ( 91 1 2 5 )❍



검토의견4. 

가 관련 근거 . 

    지방자치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75 84「 」 

도록 규정하고 제 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, 83

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「 」 

조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56

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.

나 입법의 취지 . 

   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함

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청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, 

친화 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마련하여 군민 참여기회를 

확대하고자 함.  

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. 

    안 제 조 배부 및 공개 54 ( )에서 임시회 및 정례회 종료일부터 

일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시 30 , 

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공개를 도모함.

    안 제 조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54 2( )에서 회의 중계 대상 

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함.



    안 제 조의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54 3( )에서 영상회의록의 

공개기한 및 공개대상을 규정함.

    안 제 조 출입 및 방청제한 90 ( )에서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마

련하여 방청 제한 시 제한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

규정함.

    안 제 조 준수사항 91 ( )에서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및 신문 , 

등 서적류를 읽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친화 

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조성함.

    안 제 조 중계방송 등 92 ( )에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단

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.

종합검토의견5. 

    군의회 의사에 관한 회의록 및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

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, 

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

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

붙임 관계 법령 

지방자치법□ 

지방자치법 시행령□ 

ㆍ

ㆍ



붙임 참고사항 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□ 

   




